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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띠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모두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번 동계학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프랜차이즈 산업” 이란 주제로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조강연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이신,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님이 “Next Franchising 2021: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지나는 2021 프랜차이즈 산업의 전망 및 전략” 이란 제목으로 발표해주실

것입니다.

정규세션들로는 업계와 관련된 세션으로 정책세션과 전략세션, 그리고 학계의 이론연구 2개

세션 등 총 4개 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세션에서는 분쟁조정 관련하여 사례분석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가이드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략세션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업계의 전략과 관련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1년 동안 거의 모든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새해를 맞이해서 의도적으로라도 활기를 불러 일으켜야 할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성백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김주영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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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기조연설

세션 1 가맹사업자의 분쟁조정 이슈들 좌장: 한국항공대 이승창

세션 2 프랜차이즈 교육과 산업 좌장: 경희대 김태희

세션 3 프랜차이즈 산업발전 좌장: 국민대 이수동

세션 4 가맹시스템 경쟁력 좌장: 경기과기대 조춘한

· · · · · · · · · ·  9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45

· · · · · · · · ·  51

· · · · · · · · ·  63

· · · · · · · ·  81

· · · · · · · ·  95

· · · · · · · ·  107

5



6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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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가맹사업자의분쟁조정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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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에서의 사내 자율분쟁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2021. 02. 19.

임영균 (광운대 경영대 교수)
최필호 (광운대 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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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2021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내용

•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연구 내용

1.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의 의의

2.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의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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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방향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요건을 제언하고자 함.

• 공정위 가이드라인이 담고 있는 형식적 요건 이외의 실질적 요건을 경험에
근거하여 제시함. 

• 법/경제 논리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도덕/윤리적 접근에 의해
해결하여야 함을 강조함. 특히 신의성실(good faith), 공감(empathy), 
동정(sympathy)의 중요성을 강조함.

• 관계의 지속이 어렵다면 ‘아름다운 이별＇을 모색하여야 함.(위로와 감사를
표하는 이별의식(dissolution rituals)이 필요.)

3

가맹사업에서의 분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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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7년간 분쟁조정 사건 신청취지별 처리현황

분쟁조정 신청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맹금 예치의무 3 2 4 4 17 19 18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147 110 104 109 124 183 120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145 95 100 82 105 120 126

불공정 거래행위

거래거절 39 9 8 4 7 19 12

구속조건부거래 19 28 17 2 4 14 4

거래상지위남용 26 7 15 - 31 77 73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0 0 1 0 38 60 65

영업지역 침해 30 26 57 22 23 47 24
부당한 계약 종료 13 12 3 11 7 25 21
부당한 계약 변경 16 30 10 0 0 0 0
부당한 계약 해지 29 16 32 35 33 42 40

상표 및 의장권 침해 0 0 0 0 0 0 0
기타 140 194 199 254 361 242 153
계 607 529 550 523 750 848 656

자료: 공정위 홈페이지, https://franchise.ftc.go.kr/mnu/00028/html/00011/view.do25



가맹사업에서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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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7년간 공적 분쟁조정 성립률*

분쟁조정 신청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맹금 예치의무 66.7% 100.0% 50.0% 50.0% 58.8% 57.9% 55.6%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61.9% 47.3% 51.0% 42.2% 64.5% 41.0% 37.5%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62.8% 48.4% 39.0% 32.9% 79.0% 50.8% 42.9%

불공정
거래행위

거래거절 71.8% 44.4% 62.5% 50.0% 28.6% 31.6% 33.3%

구속조건부
거래

52.6% 67.9% 52.9% 0.0% 75.0% 78.6% 75.0%

거래상지위
남용

34.6% 57.1% 33.3% - 54.8% 51.9% 43.8%

부당한
손해배상의

무 부담
- - 0.0% - 68.4% 55.0% 61.5%

영업지역 침해 60.0% 53.8% 26.3% 31.8% 56.5% 59.6% 33.3%

부당한 계약 종료 38.5% 41.7% 100.0% 36.4% 71.4% 64.0% 38.1%

부당한 계약 변경 87.5% 20.0% 40.0% - - - -

부당한 계약 해지 62.1% 25.0% 31.3% 25.7% 57.6% 64.3% 37.5%

기타 60.7% 47.9% 39.7% 48.8% 57.3% 60.3% 42.5%

계 62.8% 47.1% 40.7% 42.4% 62.0% 53.5% 43.3%

* 성립률은 성립건수/조정신청 건수로 계산하였으며, 이는 조정원의 성립률 계산방식인 성립건수/(성립건수+불성립건수)와
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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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유형별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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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유형

총계 (2013년-2019년) 

성립 불성립 종결 신청건수 성립률1 성립률2

[A] [B] [C] (D=A+B+C) (A/D) (A/(A+B))

가맹금 예치의무 39 7 20 66 59.1% 84.8%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442 116 339 897 49.3% 79.2%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401 90 284 775 51.7% 81.7%

불공정
거래행위

거래거절 51 10 37 98 52.0% 83.6%

구속조건
부거래

55 3 30 88 62.5% 94.8%

거래상지
위남용

107 43 79 229 46.7% 71.3%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99 15 49 163 60.7% 86.8%

영업지역 침해 103 16 110 229 45.0% 86.6%

부당한 계약 종료 46 5 41 92 50.0% 90.2%

부당한 계약 변경 24 0 32 56 42.9% 100.0%

부당한 계약 해지 102 23 102 227 44.9% 81.6%

기타 799 127 617 1543 51.8% 86.3%

계 2279 452 1732 4463 51.1% 83.4%

분쟁조정유형과종료사유간의관계

8

-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결과, 분쟁유형과 종료사유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긴 하나(카이자승=73.482, df=22, p=.000), 그 패턴은 분명하지 않음.

- 분쟁유형보다는 다른 변수(예: 금전 v. 비금전 해결 등)에 의해 종료사유를 분석함으로써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 

- 특히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이론 체계(예: Dant and 
Schul 1992)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27



가맹사업에서의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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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7년 1월경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Fair-net, 이하
‘페어넷’)을 구축하고, 이후 6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페어넷의 Database에 축적

• 2019 분쟁조정 데이터 분석보고서(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06)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관련 주요 내용:

- 전년(2018년) 대비 접수건수 감소(-21%), 처리건수 감소(-23%) (2019년 1월
1일부터 시도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 감소)

- 신청인 소재지 수도권 집중(50.5%)
- 편의점 가맹본부의 조정 접수 건수가 많음.
- 조정성립 건의 경우 전년 대비 10만원 미만 소액합의 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금전적 합의 건수(전체의 47%)가 타분쟁조정협의회에
비해 많음. (비금전적 합의: 계약해지, 매장 양도 승인 등 금전 지급의 합의
이외의 합의)

- 피신청인이 조정참여 기피 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57건->124건)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피신청이 조정참여 기피 성향(접수 건수의 약 76%)

자율조정제도의의의

• 정의: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한 형태로 분쟁 당
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기초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 효과: 다른 갈등해결방식에 비해 ① 높은 갈등 해결률(성립률), ② 적은 비용, ③
적은 시간, ④ 전체적인 해결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 향상, ⑤ 갈등당사자 간 참여
와 의사소통 강화, ⑥ 당사자 간의 신뢰 및 협력적인 분위기의 확산(Carnevale 
1993). 

• 피신청인이 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회피수단

•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분쟁해결에 널리 활용(Adler and Chernick 2003).
 미국의 경우, 95% 이상의 공정거래 사건이 사적 소송(private litigation)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음. 그러나 소송제기 이후 90%이상의 사건이 조정이나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방법(ADR)에 의해 해결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자율분쟁조정은 비영리기관인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CPR), 2005년 개명 전의 The CPR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에
의해 운영. (이하 CPR 홈페이이지 https://www.cpradr.org/ 참조) 

 매년 2천5백만 달러가 조정에 의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 또한 소송의 경우 재판이
시작된 후 평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8개월이 걸리지만 조정은 심의에 들어가 불과 하루
만에 결론이 나오기도 함. 조정은 성공확률(성립률)도 높음 (성립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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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조정제도의 의의

자율분쟁조정제도 vs. 공적분쟁조정제도

• 자율분쟁조정제도는 기업이 사규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공적분쟁조정제도는 규제당국이 법률에 의해 운영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분쟁조정제도는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에 이를 도입하면서 시작. 지금은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거래, 대리점거래로까지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업무는 법률에
의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

• 자율분쟁조정제도는 조정대상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 비록 제3자가 개입하고는 있으나 기업 내부적으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고, 조정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분쟁조정제도에 비해 위험이 적은
조정방식(low risk coordinative mechanism) (Dant and Schul 1992)

• 공적분쟁조정제도에 비해 자율분쟁조정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11

프랜차이징에서의 자율분쟁조정제도

•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조정 후 적대적 관계에 놓일 위험이 낮음. 
분쟁이 해결된 후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한
프랜차이징에 있어 매우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

• 내부적으로 해결됨으로써 브랜드 평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프랜차이징에서의 자율분쟁조정제도는 IFA(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이하
IFA)가 1993년 자율규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FMP(National Franchise Mediation 
Program)라는 자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됨.  도입 당시 Burger King, Dunkin' 
Donuts, Hardee's, Holiday Inn Worldwide, Jiffy Lube, McDonald's, Pizza Hut, Southland, 
Wendy's, KFC, Taco Bell 등 유수의 가맹본부가 참여하였으며, 이후 호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AAHOA(Asian American Hotel Owners Association)도 참여.

 AAFD(American Association of Franchisees and Dealers), IFA(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NFC(National Franchise Council) 등 대다수 프랜차이즈 업계는 NFMP를
지지하였으나 일부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이에 반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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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과정]

2010년과 2011년 사이 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편의점 수 급성장

-> 과다 출점으로 점포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이 다수 발생
-> 가맹점 및 가맹점단체와의 갈등 심화
-> 사회적 문제로 부상
-> 일반대중 및 언론의 부정적 인식 확산
-> 업계의 대국민 사과성명 및 개선방안 발표 (자율분쟁해결센터 도입)

 2013년 7월 CU의 ‘자율분쟁조정센터’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미니스톱이
‘자율분쟁조정협의회’, 2014년 3월 세븐일레븐이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GS는 자율조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13년
‘가맹사업 분쟁조정센터’ 도입

13

프랜차이징에서의자율분쟁조정제도

코리아세븐의자율조정제도

14

[자율조정제도 운영성과]

카테고리 코리아세븐의 운영 성과

효율적 분쟁해결

 시간 및 비용의 절약
- 신속한 분쟁해결 (최장 2개월 원칙)/가맹점 피해구제액 등 12억원 이상 절감
 예측가능성과 자기결정권
- 합의가능한 대안의 발굴/ 패소의 위험이 큰 소송에 비해 실질적 이익 확보 가능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안의 모색
- 다양한 금전적·금전외적 대안에 의한 분쟁해결/ 복잡한 분쟁의 유연한 해결
 학습기회 습득
- 전례에 의해 유사분쟁의 빠른 처리 및 사전 예방

가맹본부-가맹점간
관계 개선

 적대적 관계의 개선
- 역지사지 관점에서의 의사소통 도모/ win-win 방식의 협력적 갈등해결
 만족도 제고
- 조정결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관계 개선

기업평판 및
이미지 개선

 상생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공정위 등 외부기관의 개입 가능성 차단/ 우호적 언론보도에 의한 기업평판 제고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조직

정렬

 상생협력의 조직문화 구현
- 기업의 상생협력, 동반성장 문화 실천/ 윤리경영,준법경영 의식 제고

기타
 기밀유지
- 가맹점사업자의 사생활 보호, 협상과정 및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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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의 정착 요건
(선행연구)

15

KSF 1. 본사 및 그룹차원의 상생협력의 기업문화와 윤리경영
KSF 2. 최고경영자의 몰입/지원
- 자율조정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
- 위원회의 독립성 강조 (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CEO의 임의번복 불가 제도화)
- 전담부서 설치
- 권고안의 실천과정 모니터링 및 차기 위원회 보고 등 사후조치

KSF 3. 위원회의 대표성/독립성/전문성
- 분쟁조정 경험을 지닌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
-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동수로 임명

KSF 4. 가맹점 위원의 성실한 조정활동
-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에 입각한 조정 활동

KSF 5. 적극적인 대내외 제도 홍보 및 교육
- 대내외적으로 자율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
- 임원회의나 사내 교육과정을 통해 가맹점주와의 협력적 관계구축에 있어

자율조정제도의 중요성을 모든 임직원에게 교육

(이상 임영균, 박주영(2019)“자율조정을 통한 가맹본부-가맹점 간 분쟁해결: 코리아세븐 사례 분석”, 유통연구, 
24(1). 119-150.)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의 정착 요건
(제언 및 후속연구 과제)

16

- 모든 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님.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실질적 요
건을 갖추어야 함.

1.형식적 요건

(1)공식화(공정위 가이드라인 참조, 내부품의, 주기적 평가 등)
①제도설치와 운영을 위해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함.
- 공정위 가이드라인(2020. 12. 24. 가맹거래과)의 주요 내용: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
- 가이드라인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은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 조정신청 중이라도 공적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제기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다거나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보복조치 금지
- 제1장 총칙, 제2장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분쟁조정의 3개 장으로 구성. 

②제도/기구 운영관련 규정을 담당부서장, 최고경영자, 이사회 등 내부품의과정을 거
쳐 확정하여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함

③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운영성과를 보고함. (내용 및 절차는 Compliance Program에
서의 요구사항을 준용함). 31



사내자율분쟁조정제도의정착요건
(제언및후속연구과제)

17

1.형식적 요건

(2)제도운영의 대내외 공개 (정보공개서 기재, 사례보고 등) 

①정보공개서 및 계약서에 자율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재.
 공정위의 현행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 절차로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시도 분쟁조정협의
회 등을 통한 조정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여기에 추가로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도 함께 안내하도록 함.

 FTC의 경우에도 FDD의 Item 17의 일부로 기재가 요구되고 있음 (A Consumer's Guide to 
Buying a Franchise) https://www.ftc.gov/system/files/documents/plain-language/bus70-
franchise-rule-compliance-guide.pdf

- 추가로 가맹계약서에도 분쟁해결을 위해 사내자율분쟁조정제도의 활용이 가능함을 기술.

②가맹본부의 임직원,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분쟁조정사례를 교육·홍보
함.
- 연례보고회를 통해 분쟁의 원인, 해결과정, 성과를 공유하고, 유사한 유형의 분쟁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의 합리적 방안을 교육시킴. 분쟁당사자 관련 구체적 정보는 비밀 준수

사내자율분쟁조정제도의정착요건
(제언및후속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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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식적 요건

(3) 제도운영 성과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프랜차이즈인증
시 평가항목으로의 활용 등)

 공정위는 자율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평가시 가산점을 부여
하고 있음.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2019.05.16., 별표1 참조) 계약내용의 공정성(0.2점)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2점)

-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합리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평점을 부여야 할 것임.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우수프랜차이즈 인증 평가항목에 운영여부와 실태를 긍정적
으로 반영함. (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모집공고 참조)

- 현행 수준평가에서는 조정이 진행 중인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숨기고 수준평가를 신청하
는 경우 수준평가 비용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법위반 사실 및 조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수준평가를 신청하였거나, 수준평가
현장실사 완료 후 법위반 및 조정절차 진행 중인 경우 발생 시 수준평가 비용은 반환되지 않
음. 법위반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취소되며, 조정절차 진행 시에는 결과 확정시
까지 평가결과 통보 보류(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불이익을 주어도 되는가??)

32



사내자율분쟁조정제도의정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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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질적 요건

-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당위성에 관한 통합적/이론적 근거 마련
- 분쟁의 구조적/과정적 원인분석에 따른 선택적 해결방안의 제시
- 여타 거래와 다른 가맹사업거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
- 조정대상 쟁점의 합리적 검토
-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조정 결과의 수용의지, 조정과정에서의 당사자간 상

호작용, 조정후 여파 등의 고려

 갈등해결메커니즘의 선택 관련 기존 연구(Dant and Schul 1992):

- 갈등해결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1) 갈등이슈의 성격(issue characteristics), 
(2) 관계특성(relationship characteristics), (3) 개성특성(personality characteristics), (4) 환경특
성(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5) 구조적 특성(structural characteristics)의 다섯 가지 범
주로 구분할 수 있음

- 조정이나 중재 등 정치술(politics)은 갈등해결방법의 선택능력을 가진 당사자가 인식하는 상
황이 1)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2)갈등이슈가 중요한 정책이슈
이거나, 이해관계가 크고, 복잡한 경우, 3)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 추구 성향이 높은 경우, 4)가
맹본부-가맹점 간 신뢰가 높은 경우, 5)환경이 불확실한 경우에 선호됨

- 관계종식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함.

• 관계종식 관련 이론
① 조직간 차원에서의 이론
② 개인간 차원에서의 이론
③ 조직간 차원에서의 이론과 개인간 차원에서의 이론의 통합 가능성

• 관계종식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학문 분야
① 경제학 이론: 거래비용이론, 대리이론 등
② 사회학/사회심리학 이론: 사회교환이론, 네트워크이론, 결혼이론, 애착이론 등
③ 조직이론: 자원의존이론, 힘-통제 이론, 발언-이탈 이론 등
④ 관계마케팅 연구

- 관계종식의 촉진요인(switching motivators)과 억제요인(switching deterrents)
의 규명에 집중하여 조정후 관계지속을 도모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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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특성:

1)부합계약성: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이를 포괄적
으로 수용하는데 동의하는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브랜
드와 영업정책을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공유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무임승차 가능성
잠재
-> 조정결과의 파급력이 크고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전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파급력이 큼. 다수의 가맹본부가 이를 우려하여 조정에 회의
적이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

2)장기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규모의 투자를 장기간 지속할 것을 요구함. 
따라서 한번 체결된 계약이 상당기간 당사자를 구속함. 
-> 조정은 관계를 종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손실을 보상받
고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데 있음. 조정권고시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중요
하게 고려하여야 함.

3)높은 상호의존성: 이중대리관계(double agency relationship)임. 가맹점의 성공이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지원과 노력에 크게 의존함. 상호협력이
없는 경우 저조한 성과가 불만족을 낳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
->엄격한 사실관계의 조사 등 ‘신중하고 균형된 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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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1. 조정시, 조정후 관계종식 가능성을 고려함. 가맹점사업자가 조정후
관계지속을 추구하는 경우, 장기적 관계지대를 고려하여 보다 관대한 합의안을
권고함

• 분쟁원인이 1)가맹본부의 수동적 도덕적 해이(의무불이행)와 가맹점사업자의
능동적 도덕적 해이(특정행위 수행), 2)가맹점사업자 역선택보다는 가맹본부 역
선택에 의한 소송의 경우 소송후 관계종식 가능성이 높아짐.(Grünhagena, Marko, 
Xu Zhengb, and Jeff Jianfeng Wang(2017), "When the Music Stops Playing: Post-
litigation Relationship Dissolution in Franchising," Journal of Retailing, 93(2), 138-153.)

 능동적 도덕적 해이(active moral hazard):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희생을 초래하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능동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수행

 수동적 도덕적 해이(passive moral hazard):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희생을 초래하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가맹본부 역선택(franchisor adverse selection): 가맹본
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잘못 선택

 가맹점사업자 역선택(franchisee adverse selection):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
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잘못 선택

• 관계지속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함. 가맹본부는 약
속한 의무를 이행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삼
가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전 가맹본부 관련 정보탐색을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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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2. 관계종식이 불가피하다면, ‘아름다운 이탈(beautiful exit)’을 모색함.

 ‘아름다운 이탈’은 이탈자와 그 상대방, 그리고 연계된 네트워크에 발생하는 피
해를 최소화시키는 관계종식 전략(Alajoutsijärvi, Kimmo, Kristian Möller, and Jaana
Tähtinen(2000), “Beautiful Exit: How to Leave Your Business Partner“,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4(11), 1270–1289.)

• 관계종식의 맥락 및 당사자 간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역동성의 결과로 이탈의
질이 결정됨. 

• 조정자는 당사자의 관계개시부터 관계종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하
고 상황별로 합리적인 권고안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아름다운 이탈은 타인지향적(other-oriented)임. 상대방의 비용부담(손실 혹은
상처) 을 최소화함.

23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의 정착 요건
(제언 및 후속연구 과제)

• 이탈전략의 유형

24

직접적(direct) 
- 이탈자가 이탈의도를 알림

간접적(indirect)
-이탈자가 이탈의도를 숨김

자기지향적
(self-oriented)
 상대방의
비용부담(상처) 

초래

 상대방을 해침
 빠른 종식이 가능함
 이탈자의 이익을 확보
 이탈자의 네트워크 정체성을

손상시킬 수 있음
 관계지속에 대한 의문의 여지

가 없음

 상대방을 해칠 수 있음
 종식에 시간이 걸림
 충분한 조정 시간을 제공함
 이탈자의 이익을 확보
 이탈자의 네트워크 정체성을

손상시킬 수 있음
 상대방의 관계지속의 불확실성

을 증가시킴

타인지향적
(other-oriented)

-상대방의
비용부담(상처) 억제

 상대방을 해치지 않음
 빠른 종식이 가능함
 이탈자가 자신의 이익 일부를

포기
 이탈자의 네트워크 정체성 손

상을 방지할 수 있음
 관계지속에 대한 의문의 여지

가 없음

• 상대방을 해치지 않음
• 종식에 시간이 걸림
• 충분한 조정 시간을 제공함
• 이탈자가 자신의 일부 이익을

포기
• 이탈자의 네트워크 정체성 손상

을 방지할 수 있음
• 상대방의 관계지속의 불확실성

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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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탈’은 어떤 경우 중요한가(Alajoutsijärvi, Möller, and Tähtinen 2000)

• 파트너 관련 가설
P1: 대안적 파트너가 적을 때, 아름다운 이탈이 중요함. 이탈자에게는 이탈 후 상황
이 변화할 때 관계의 재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나아가 네트워크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특정 행위자와의 문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탈자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P2: 상대방이 연계된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을 때, 아름다운 이탈이 중
요함. 종전 파트너가 이탈자의 네트워크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사후 스토리를 생성하고 퍼뜨릴 수 있음. 

• 쌍방 관련 가설
P3: 관계가 공개적이었던 경우, 아름다운 이탈이 중요함. 부정적 홍보는 당사자들
의 네트워크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음.
P4: 관계가 강력한 개인적 결합을 발전시켰을 때, 아름다운 이별이 중요함. 사업관
계는 개인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개인을 해치지 않은 것이 상대기업을 해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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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탈’은 어떤 경우 중요한가(Alajoutsijärvi, Möller, and Tähtinen 2000)

• 연계된 네트워크 관련 가설
P5: 연계된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구조화되었을 때 아름다운 이별이 중요함. 하나
의 관계종식은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침.
P6: 연계된 네트워크가 몰입, 신뢰, 타인지향적 행위를 중시할 때, 아름다운 이별이
중요함. 관계규범의 파괴는 핵심기업의 네트워크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음. 

-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는 관계종식 관련 자기지향적-간접적 이탈전략을 구사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본심(혹은 진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본심
파악, 지속가능성의 파악 등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양들의 침묵’, 즉 유사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의 생각이 무엇이고 조정결과가 이들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
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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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3. 전례로 남을 가능성과 파급가능성을 고려함.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정신
청을 주저하며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생각과 행동을 파악
하고자 노력하여 함.
- 결혼이론에 의하면 이혼 혹은 화해의 과정은 시간(time), 공간(space), 논리(logic), 대화

(dialogue)의 네 가지 가닥에서 변증법적 접근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함.(Allen, 
Sarah and Alan J. Hwakins(2017), “Theoriz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Divorce or 
Reconciliation”,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9(March), 50-68.)

• 시간: 이혼의 관념화는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나 행위, 혹은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이혼의 의사결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
루어지며, 어느 한 방향(이혼)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현상 유지)으로 향할 수
도 있고, 과거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과거로 회귀할 수 있음

• 공간: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맥락은 이혼의 의사결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침. 거주공간은
더 좋은 곳’, ‘힘든 곳’, ‘기존 틀을 벗어난 곳’ 등 감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함. (emotional 
geography of marriage) 

• 논리: 의사결정은 이성적 혹은 감정적 논리를 포함함.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인식은 미래 관
계에 대한 이성적 검토를 유발하기도 함. 보상, 비용, 대안, 공정성, 관계투자 등 사회교환이
론에서의 핵심 요인 등을 따지는 이성적 논리와 사랑, 행복, 거절, 배신 등에 기반한 감정적
논리가 교차함. 

• 대화: 이혼에 대한 생각을 내밀하게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짐. 몰
입의 확신 혹은 의심, 불만족 영역의 파악,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의 반복적 연습, 관계의 평
가, 자기반성(self-reflection),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의 검토, 다른 사람과의 상상적 대화 등
이 이루어짐. 가맹점사업자가 조정후 관계지속을 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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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4. 계약체결에서 분쟁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이해하고자 함. 

이혼 단계 (Kessler, S. (1975). The American way of divorce: Prescriptions for change. Chicago: Nelson Hall.)

• 1단계: 환멸(disillusionment): 환상이 깨짐. 어느 일방이 관계에서의 유사성이나 공유된 경
험보다는 상대방과의 주요 차이에 집중하기 시작함, 실망을 초래하며 부정적 생각을 가짐. 

• 2단계: 침식(erosion): 누적된 분개 혹은 배신에 기반한 불만의 막연한 느낌을 가짐. 부정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계로부터 나오는 감정적 에너지를 유보함. 이혼의 장단점을 고려
하며 전략을 마련함. 공포, 부정(denial), 긴장, 죄의식,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이 혼합됨.

• 3단계: 분리(detachment): 중요 쟁점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함. 피상적 의사소
통, 갈등의 증폭, 공유된 경험과 친밀감이 급격히 감소함. 별거와 이혼의 생각이 커지며, 감정
적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기 쉽지 않음. 전형적인 감정은 분노, 분개, 슬픔, 
죄의식, 가족에 대한 걱정, 조바심 등임.

• 4단계: 신체적 결별(physical separation): 법적, 재정적, 양육관련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혼
란, 불확실성, 탈조직에 따른 긴장과 많은 라이프스타일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 슬픔, 분노, 
외로움, 긴장, 실패, 죄의식, 때론 안도의 감정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

• 5단계: 애도(mourning): 이혼을 주도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가장 힘든 단계. 배우자에 대한
이중감정

• 6단계: 2차 사춘기(second adolescence): 인생의 모든 면에서 자율적이며 정체성을 중시함.
• 7단계: 노력(hard work): 무엇 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게 됨. 결혼이 행복하지 않

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미래를 다시 설계함. 6단계와 7단계는 일반적으
로 동시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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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5. 기존에 형성된 관계에너지(relationship energy)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함. 

- 비록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
이유는 기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관계에너지가 존재하고 이러한 에너지가 새로
운 관계에 전이되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관계에너지가 존재하는 경우(실패나 불만이 원인이 아니
라 환경변화에 기인한 경우), 관계에너지를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Havila, Virpi and Ian F. Wilkinson(2002), “The principle of 
the conservation of business relationship energy: or many kinds of new beginning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1, 191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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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6. 법/경제적 접근보다 도덕/윤리적 접근에 의해 문제해결을 모색함.

- 상당수 분쟁은 법과 도덕, 현실과 이상, 절대악과 절대선의 사이에 모호하게 존
재함.

- 가맹본부의 합법적 통제를 ‘갑질’로 왜곡하고 도덕적 잣대로 여론몰이를 하는 태
도는 경계되어야 함. 반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가맹점사업자의 고통을 외
면하고 강압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배척되어야 함. (임영균(2020), 법과 도덕 사이 – 두
피자브랜드 이야기, 아시아경제, 2. 1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250929073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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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만을 따지는 것은 문제해결(조정성립)에 도움이 되지 않음. 조정자와 당사
자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조정에 임해야 함.

 신의성실(good faith)의 의미 (Terry, Andrew and Cary Di Lernia (2009), “Franchising and the Quest for 
Holy Grail: Good Faith or Good Intention,” Melbourne University Law Journal, 33, 542-578.) 

① 악의(bad faith)의 반대개념(A Good Faith as the Antithesis of Bad Faith):
② 정직(Good Faith as Honesty)
③ 공정성(Good Faith as Fairness)
④ 기회주의적 행위와 외부 혹은 은폐된 목적의 결여(Good Faith as the Absence of 

Opportunistic Conduct and Extraneous or Ulterior Purposes)
⑤ 정당한 이익(Good Faith as Legitimate Interests)
⑥ 합리적 기대의 존중(Good Faith as Regard for Reasonable Expectations)
⑦ 공동체 기준(Good Faith as Community Standards)
⑧ 합리성(Good Faith as Reasonableness)

-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묵시적 특약’(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은 어느 일방이 계약조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 임의로, 변심하여, 혹은 상
대방의 합리적 기대에 벗어나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의 불
완전성을 상대방의 착취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임영균, 김경운(2016), ‘가맹본부
의 윤리경영에 관한 소고 - 신의성실의 원칙과 윤리강령의 준수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징저널, 2(1), 6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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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의 정착 요건
(제언 및 후속연구 과제)

-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역지사지(易地思之, 공감)와 측은지심(惻 之心, 동정)의
접근을 꾀하는 것이 중요. 가맹점사업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이해하
고 이들의 고통에 반응하여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함. 

 공감(empathy)은 ‘앎’의 방식이며, 동정(sympathy)은 ‘관계’의 방식(박지희(2015), ‘공
감과 동정’, 수사학, 24, 91-116.)

- 의사소통 과정에서 공감과 동정을 중시하되, 이를 혼동하여서는 안 됨. 공감받기
를 원하는 사람에게 동정을 한다면, 오히려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어 서로 간에
감정을 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역으로 동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공
감한다면, 상대의 냉담함에 좌절하고 상호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 

- 향후 유통, 마케팅, 프랜차이징분야에 학제-변환적(transdisciplinary) 연구가 필
요. (장혜원,나준희,최지호(2017) CSR 활동의 동정과 공감의 영향력, 발표논문집, 107-112, 한국유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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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및 후속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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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삶은 모순된 두 개의 담론, (1)구심적(centripital), 즉 통합 혹은 확실성의 담론과 (2)원심
적(centrifugal), 즉 차별과 이탈의 담론이 교차하는 과정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관계
에서도 이러한 담론이 공존함.

- 개점 당시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삶의 출발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기회를 준 가맹본부를
신뢰하고 감사해 함. 하지만 사업이 저조하고 불만이 쌓여 분쟁에 휘말리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가맹본부를 불신하고 이들의 태도와 행위에 분개하며 이탈을 꾀함.  

33

맺음말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it was the age of wisdom, it was the age of foolishness, 
it was the epoch of belief, it was the epoch of incredulity, 
it was the season of Light, it was the season of Darkness, 
it was the spring of hope, it was the winter of despair, 
we had everything before us, we had nothing before us, 
we were all going direct to Heaven, we were all going direct the other way 
- Charles Dickens (1967), A Tale of Two Cities

(Baxter, Leslie A.(2004), “A Tale of Two Voices: Relational Dialectics Theory”,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4(3&4), 181-192에서 재인용.)

• 이 글은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및 이와 관련된 연구문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갈등이 잠재함.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역기능과 순기능을 가짐. ADR의 한 형태로서 조정은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사내 자율분쟁조정의 제도화는 갈등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여러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특히 사실관계의 파악 등 관계의 형성에서부터 종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법/경제 논리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도덕/윤리적 접근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 
분쟁 조정자와 당사자는 신의성실(good faith), 공감(empathy), 동정(sympathy)의
자세로 조정에 임하여 함.

• 조정의 목적을 관계의 지속에 두고 조정후 여파(aftermath)를 검토함. 

• 관계의 지속이 어렵다면 ‘아름다운 이별＇을 모색하여야 함. 조정을 위로와 감사를
표하는 일종의 ‘이별의식’(dissolution rituals)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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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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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프랜차이즈교육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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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수취구조와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가맹시스템의성과에 미치는 효과

2021.02.19
숭실대학교 박주영, 김현순, 김주현

강원대학교 이혁

연구의 배경

•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유지
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것을 열거방식으로 규정

• 그러나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세부 가맹금에 대한 명칭이나 분류체계가 법률적인 정의나 분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 실무적으로 가맹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정하게 되므로 그 종류와 명칭, 조건이 매우 다양

• 가맹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초도가맹금과 계속가맹금으로 구분(최영홍, 2010; Vazquez, 2005). 

• 초도가맹금은 가맹시스템에 대한 가입비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가맹점의 영업 준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영업
준비 비용의 성격(임영균, 윤홍근, 2012)

• 초도가맹금에는 가맹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가맹점포의 상권 및 입지 적정성 분석 등 현장 컨설팅 비용, 점포 인테리어 비용, 장비 및 설비 관
련 비용, 훈련․교육비, 초도상품 대금 등 가맹점 영업개시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 

• 초도가맹금의 대부분은 가맹사업법 사업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특별한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수취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빈도가 낮은 편. 

• 계속가맹금이란 가맹점 개점 후 운영과정에서 가맹계약에 의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계속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시스템을 유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주 수익원(김주영, 임영균, 2019; Vazquez, 2005). 

• 계속가맹금은 가맹점의 영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와 조건 등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에 분쟁이 많이 발생. 

• 계속가맹금에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로열티와 차액가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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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 계속가맹금의 형태로 로열티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시장과 달리 국내 가맹사업분야에서 대표적인 형태는 차액가맹금(김선진 등, 2020). 

• 차액가맹금은 합법적인 가맹금의 한 종류이나 최근에 차액가맹금 규모의 투명한 공개 및 과도한 차액가맹금의 설정 및 강제 등과 관련 논란

• 가맹점사업자는 적정수익 확보가 어려운데, 가맹본부에서는 위해 불필요한 물품까지 과도하게 필수품목에 포함시켜 고가에 판매한다는 비판
(강민철, 2019)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가맹본부에서 차액가맹금 방식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에서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의 규모가 투명하
게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불공정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가맹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심(진
문근, 박주영, 2017). 

• 불합리한 차액가맹금 제도의 보완과 함께 가맹금 방식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식품외식경
제, 2019). 

• 차액가맹금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자신의 수익제고를 위해 가맹점의 확대를 추구함과 동시에 가맹점에 대한 공급단가 인상을 꾀하
기 쉽다(Hunt and Nevin, 1975). 

• 가맹본부의 매입단가 노력이 있긴 하지만 매입단가 인하의 효과는 가맹점에는 미치지 않고 매입단가 인하로 인한 이익은 가맹본부에게 돌아가
게 되며, 차액가맹금 방식은 실제 거래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단점. 

• 반면 로열티 방식을 채용할 경우 가맹점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가맹점의 매출제고 노력과 함께 상품공급단가 인하노력을 기울임. 
가맹점에서 지급하는 로열티의 대가로 시중가보다 낮은 상품매입을 요구하기 때문. 또한 로열티 방식은 상대적으로 거래조건이 단순하고 투명
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가맹계약의 체결의 판단기준으로 활용 가능. 

• 로열티 방식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완전한 형태의 정률 로열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로열티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과 차액가맹금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가맹시스템 성과비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

• 본 연구는 가맹금으로 가맹금 방식과 차액가맹금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가맹브랜드의 시스템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
로 제공하고자 함

1. 로열티와 차액가맹금
•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가맹금은 가맹사업거래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비용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비용. 당연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혹은 가맹계약을 지속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 

• 따라서 공정한 가맹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가맹금과 관련한 규모, 조건 등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
어야 할 필요

•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차액가맹금을 계약시에 확정하여 계약에 반영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계약 이후라도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하는 차액가맹금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

• 하지만 차액가맹금 방식을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가맹본부는 상품매입단가, 마진율, 마진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에 강하
게 반발(매일경제, 2019). 

• 최근에는 많은 상품의 도매가격이나 원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고 이를 통해 가격비교가 가능해지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공급단가와 시중 거래가격을 비교하고 있다. 실제로 가맹본부에서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의
규모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게 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비해 과도하
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가지게 되고 불공정시비가 일어나게 된다(김선진 등, 2020). 

• [가설 1] 로열티 방식을 적용한 경우가 차액가맹금을 적용한 경우보다 가맹사업 성과가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1-1] 로열티 방식을 적용할 경우가 차액가맹금을 적용한 경우보다 가맹본부의 성과가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1-2] 로열티 방식을 적용할 경우가 차액가맹금을 적용한 경우보다 가맹점사업자의 성과가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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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물품 구매강제

• 진문근, 박주영(2017, p.88)은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과도한 필수물품 구매 강요에 대한 가맹점사업자가 가지
고 있는 불만을 3가지로 제시
• 첫째,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의 구매를 강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특정 물품을 오픈마켓에서 더 낮은 가격과 좋은 조건에 구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저해

• 둘째, 가맹점 모집을 위해 초기 가맹금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가맹점 모집을 확대한 이후 필수품목의 고가판매를 통해 숨겨져 있는 수익을
만들어서 자신의 수익 확대만을 꾀하는 기회주의적 행동

• 셋째, 가맹본부는 핵심 가맹사업의 실행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소모품까지 연계 판매함으로써 수익극대화를 기도. 

• 필수품목의 지정 및 이에 대한 통제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맹본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가맹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가설2]. 필수품목 구매강제는 가맹사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1]. 필수품목 구매강제를 적용할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가맹본부의 성과는 더 낮을 것이다.

• [가설2-2]. 필수품목 구매강제를 적용할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가맹점사업자의 성과는 더 낮을 것이다. 

• 그러나 필수품목 구매강제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측면도 존재. 
• 김선진 등(2020)은 가맹본부 입장에서 필수품목에 대한 통제가 브랜드가치 제고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통일성․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고 하면서 이외에도 필수품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기회주의 행동과 이로 인한 브랜드의 훼손을 방지, 규모의 경제를 통
한 구매단가 인하효과 등을 들고 있음.

• 앞서 지적하였듯이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우 발생

• 이러한 시도는 로열티 등 안정적인 수익원천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천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짐. 

• 따라서 동일한 필수품목에 대한 규제하고 하더라도 가맹금 방식으로 로열티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 차액가맹금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효과가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상. 

• 가설 3. 필수품목 구매강제는 로열티‧차액가맹금 방식의 가맹사업성과에 대한 영향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3. 분석자료

•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 매년 등록하
는 정보공개서는 2직전 년도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보. 계약서 분석을 통해 파악된 가맹계약상의 로열티 징수여부와 필수품목 리스트 구매강제 여부
를 앞서 구축된 각 브랜드별 정보공개서 정보와 연결. 확보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상 가맹금 관
련 내용과 기존 데이터 셋을 연결한 결과 총 629개의 표본을 확보.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도별 등록 브랜드 1,901 2,550 2,947 2,976 3,691 4,284 4,844 5,273 5,741 6,052

연도별 신규 등록브랜드 - 898 867 149 1,640 1,315 1,344 1,325 1,574 1,461

2017년 생존률
22.5

%

23.8

%

27.5

%

34.7

%

35.3

%

44.9

%

54.9

%

74.2

%
100.0%

전체 표본 12,393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및 가맹브랜드 수(2007-2017)

구분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업력 평균(년)
직영점有 폐업 수

전체
576

(100.0%)
629

(100.0%)
339

(53.9%)
42

(6.7%) 9.6

외식업
334

(58.0%)
354

(56.3%)
191

(54.0%)
19

(5.4%) 8.3

서비스업
222

(38.5%)
255

(40.5%)
134

(52.5%)
20

(7.8%) 11.2

도소매업
20

(3.5%)
20

(3.2%)
14

(70.0%)
3

(15.0%) 12.8

가맹계약서 분석 표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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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열티 징수 여부에 따른 가맹시스템 성과차이 분석
• [가설 1-1] 로열티를 적용한 경우 가맹본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기각

• 가맹본부 측면에서는 임직원당 가맹점수에서만 유의한 차이(t=2.120). 차액가맹금을 적용한 경우의 임직원당 가맹점수(9.410개)가 로열티를
적용한 경우의 임직원당 가맹점수(7.370개)보다 크게 나타남.

• 이는 점포수가 로열티‧차액가맹금 방식의 적용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차액가맹금 방식이 많은 국내 가맹사업 현실이 반영된
결과.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가맹사업은 로열티 방식보다는 차액가맹금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오랜 연혁과 규모를 보유하는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 [가설 1-2] 로열티 방식이 가맹점 성과에 긍정적인 성과를 미칠 것  지지
• 가맹점성과 측면에서는 가맹점의 평균매출액만 유의한 차이(t=-5.464)를 보이고 있다. 로열티를 적용한 경우의 가맹점 평균매출액(225,599)이

차액가맹금을 적용한 가맹점 평균매출액(145,811)보다 높게 나타남. 

* p<0.1 ** p<0.05 *** p<0.01 가맹시스템 성과 가맹금방식 N 평균 표준 편차 t

가맹

본부

성과

임직원당 매출
차액가맹금 286 334,336 490,378

1.335
로열티 333 281,632 488,879

가맹본부 매출 증가율
차액가맹금 271 1.503 1.2244

-.189
로열티 304 1.521 1.0011

임직원당 가맹점수
차액가맹금 286 9.410 11.4890

2.120*
로열티 333 7.370 12.2300

가맹점

성과

가맹점 매출액
차액가맹금 253 145,811 110,266

-5.464***
로열티 268 225,599 210,391

가맹점 매출액 증가율
차액가맹금 226 1.026 0.2830

-1.035
로열티 220 1.066 0.5162

평균 가맹점 유지율
차액가맹금 229 0.820 0.1421

-1.475
로열티 265 0.837 0.1142

5. 필수물품 구매강제 여부에 따른 가맹시스템 성과차이 분석

• [가설 2-1] 필수물품 구매강제를 적용할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가맹본부의 성과는 더 낮을 것  지지
• 필수물품 구매강제 여부에 따른 주요 가맹시스템 성과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에 정리. 분석결과 가맹본부 성과에서는 임

직원당 매출만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였으나(t=1.980), 필수물품을 구매 강제하는 경우의 임직원당 본부매출(280,590)이 강제하지 않는 경우
(365,555)보다 더 낮게 나타남

• [가설 2-2] 필수물품 구매강제 적용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가맹점사업자의 성과는 더 낮을 것  기각
• 가맹점사업자 측면에서는 필수물품 구매강제 여부에 따라 평균차이가 있는 변수가 없음. 

* p<0.05 ** p<0.01 *** p<0.001 가맹시스템 성과 필수품 구매강제 N 평균 표준편차 t

가맹

본부

성과

임직원당 매출
없음 185 365,555 482,205 

1.980*
있음 434 280,590 491,475 

가맹본부 매출증가율
없음 169 1.5570 1.1971 

0.617
있음 406 1.4942 1.0741 

임직원당 가맹점수
없음 185 9.7300 16.7780 

1.539
있음 434 7.7100 9.0670 

가맹점

성과

가맹점 평균매출액
없음 162 203,151 190,487 

1.439
있음 359 179,499 165,508 

가맹점 매출 증가율
없음 142 1.0389 0.4809 

-0.235
있음 304 1.0488 0.3808 

평균 가맹점유지율
없음 154 0.8137 0.1223 

-1.812*
있음 340 0.8362 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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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열티부과여부 및 필수물품리스트에 따른 가맹시스템 성과차이
• 임직원당 본부매출의 경우 로열티적용과 필수물품 구매강제를 동시 투입할 경우 필수품목 구매강제 여부의 주효과(F=3.908)와 교차효과

(F=5.268)가 존재. 필수품목 구매강제를 적용한 경우보다 구매강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평균 매출이 더 높게 나타남. 또한 로열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즉 차액가맹금 방식의 경우에는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있는 경우가 본부매출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로열티 방식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수품목 구매강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즉, 가맹본부의 매출 측면에서 차액가맹금 방식을 적용한 경우 필수품목 지정 및 구매
강제가 다소 효과가 있지만 로열티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수품목의 구매강제는 오히려 역효과

• 가맹본부의 임직원당 가맹점수에서 로열티 적용과 필수품목 구매강제를 동시에 투입할 경우 필수품목 구매강제 여부의 주효과(F=3.029)와 교
차효과(F=4.271)가 존재. 필수품목 구매강제를 적용한 경우보다 구매강제가 없는 경우 평균 가맹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로열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즉 차액가맹금 방식의 경우에는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있는 경우가 임직원당 가맹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로열티 방식
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수품목 구매강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 가맹점 유지율의 경우 로열티 적용과 필수품목 구매강제를 동시에 투입할 경우 로열티 적용의 주효과(F=2.888)와 교차효과(F=3.062)가 존재. 로
열티를 적용한 경우가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즉 차액가맹금을 적용한 경우보다 유지율이 높음. 또한 차액가맹금을 적용할때는 필수품목 구매강제
가 없는 경우보다 구매강제가 있는 경우에 가맹점 유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로열티를 적용할 때는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없는 경우가 더 높은
가맹점유지율. 따라서 [가설3]은 부분적으로 지지.

필수물품 구매강제 및 로열티 여부에 따른 가맹시스템 성과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유형Ⅲ제곱합 df 평균제곱 F

임직원당 본부매출

로열티 징수 764,110,102 1 764,110,102 0.03

필수물품 강제 927,126,680,227 1 927,126,680,227 3.908**

로열티*필수물품 1,249,728,409,597 1 1,249,728,409,597 5.268**

본부매출

증가율

로열티 징수 .002 1 .002 .001

필수물품 강제 .436 1 .436 .352

로열티*필수물품 .415 1 .415 .335

임직원당 가맹점수

로열티 징수 85 1 85 .607

필수물품 강제 425 1 425 3.029*

로열티*필수물품 599 1 599 4.271**

가맹점 매출

로열티 징수 1,000,112,957,426 1 1,000,112,957,426 35.344***

필수물품 강제 208,142,729,069 1 208,142,729,069 7.356***

로열티*필수물품 71,748,913,825 1 71,748,913,825 2.536

가맹점 매출증가율

로열티 징수 .052 1 .052 .304

필수물품 강제 .006 1 .006 .034

로열티*필수물품 .141 1 .141 .819

가맹점 평균 유지율

로열티 징수 .047 1 .047 2.888*

필수물품 강제 .029 1 .029 1.806

로열티*필수물품 .050 1 .050 3.062*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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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제언
• 최근 외식업 가맹사업에서 차액가맹금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로열티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 

• 로열티 방식이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에 있어 양호한 상호 관계 형성이나 사업성과 제고에 더 유리하다는 연구가 많으나, 국내 로열티연구에서는 로
열티 도입여부와 가맹사업의 성과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일부 결과는 오히려 가맹시스템 성과와 로열티 적용 간에 부의 상관성
을 보이는 결과

• 이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로열티 방식을 적용한 비율이 적고, 계약서에 로열티를 도입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정액로열
티를 적용하거나 차액가맹금 형태로 숨겨진 가맹금을 수취하는 비율이 높은데 기인(김주영, 임영균, 2019; 진문근, 박주영, 2018; 임영균, 김주영, 
2018).

• 분석결과 로열티를 적용한 경우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차액가맹금을 적용한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남

• 필수품목 구매강제를 적용한 경우 가맹본부의 임직원당 평균매출액이 구매강제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로열티‧차액가맹금 적용여부와 필수품목 구매강제 여부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교차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차액가맹금 방식의 경우에는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있는 경우가 임직원당 본부매출, 임직원당 가맹점 수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로열티 방식을 적용
한 경우에는 필수품목 구매강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 또한 차액가맹금적용 경우 구매강제가 있는 경우에 가맹점 유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로열티적용 경우에는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없는 경우가 더
높은 가맹점유지율

• 로열티를 형식적으로 도입하거나 실질적으로 로열티를 받지않는 가맹본부의 경우 영업기간 동안의 대체수익이 필요하며 결국 차액가맹금을 중시

• 그러나 차액가맹금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지급하는 실질적인 가맹금의 규모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기회주의적 행동
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국내 가맹금의 구조를 매출 등 가맹점사업자의 성과에 연동하여 수취하는 로열티 중심으로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 

• 전면적인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차액가맹금의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차액가맹금의 규모에 따라 로열티를 차등적용하여 받는
방안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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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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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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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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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3 프랜차이즈
발전기반조성

4

5 6

7 8

[ Base : 가맹본부(N=800) ]

* 자료 : 2020실태조사

양적성장

산업기반강화에중점

28.0

25.4

19.5

31.4

30.4

28.9

22.3

20.8

35.3

36.6

33.6

35.2

36.1

37.8

24.7

24.7

29.7

32.3

39.0

28.8

26.5

28.5

38.2

39.2

3.6

2.9

4.7

2.4

3.9

2.3

10.1

10.4

2.0

1.4

1.6

0.6

1.3

0.8

2.9

3.2

유망비즈모델 개발

상생협력 지원

가맹사업 제도 개선

프랜차이즈 발전기반 조성

가맹점 창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매칭서비스/점포경영개선

해외진출 맞춤형 종합시스템

글로벌 전문가 양성/현지화지원

매우 중요 약간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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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Base : 가맹본부(N=800) ]1 산업규모성장

2 시장영향력확대

3 거래질서개선

* 자료 : 2020실태조사

5.4

6.4

6.3

6.0

6.1

5.5

4.1

3.8

17.3

21.5

19.6

20.9

20.2

17.6

10.6

9.4

56.5

53.7

56.8

54.4

52.4

54.0

53.0

53.7

13.6

11.5

11.0

10.8

12.3

14.3

19.5

19.0

4.2

3.8

3.1

4.7

5.7

5.1

9.3

10.7

유망비즈모델 개발

상생협력 지원

가맹사업 제도 개선

프랜차이즈 발전기반 조성

가맹점 창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매칭서비스/점포경영개선

해외진출 맞춤형 종합시스템

글로벌 전문가 양성/현지화지원

매우 성과 약간 성과 보통 별로 성과없음 전혀 성과없음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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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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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업종별 가맹본부 수(%)일본 업종별 가맹본부 수(%)

미국 업종별 매출액 비중(%)미국 업종별 매출액 비중(%)

외식업

42.8

서비스

32.4

도소매

24.8

업종별 가맹본부 비중(%)업종별 가맹본부 비중(%)

67.5

70.3

72.4

73.3

75.4

74.6

74.1

74.6

19.2

20.2

18.6

17.7

18.0

19.1

19.7

19.8

13.3

9.5

9.0

9.0

6.6

6.3

6.2

5.5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 자료 :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 자료 : 일본프랜차이즈협회

* 자료 : 미국프랜차이즈협회

25.4

20.1

15.4

13.8

8.7

8.4

4.3

3.8

퀵 서비스레스토랑

식품 소매및 서비스

개인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상업 및주거서비스

부동산

테이블/풀서비스레스토랑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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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접수 건수(건)분쟁접수 건수(건)

가맹점당 분쟁발생비율(%)가맹점당 분쟁발생비율(%)

가맹본부 수익구조(%)가맹본부 수익구조(%)

외식업 영업이익률/매출액외식업 영업이익률/매출액

구분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 평당매출액(만원)

프랜차이즈 非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非프랜차이즈

2018년 18.2 17.7 1,016.8 697.8

2019년 11.0 11.5 1,084.1 760.4

57.4

15.8 15.6
4.1 2.5 2.4 2.2

차액가맹금

(물류마진)

로열티 가입비/ 

교육비

필수설비/ 

인테리어

비용

직영점 수입 기타 모름/ 

무응답

* ’19년 처리내용 : 허위·과장 정보 제공(19.2%),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18.3%), 
거래상 지위남용(11.1%), 기타(51.4%)(공정거래조정원)

522
593

779 805

637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25 0.27
0.34 0.33

0.25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자료 : 통계청

* 자료 : 2020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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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국내 사례가맹본부당 가맹점수(개)가맹본부당 가맹점수(개)

가맹본부당 직영점수(개)가맹본부당 직영점수(개)

53.2 51.3 49.9 49.9 49.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0 3.9 3.7 3.5
3.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외 사례국외 사례

* ’19년 유효브랜드 중 직영점 운영 : 45.3%

(비트커피) 음료제조
부터 보관, 픽업, 폐
기 등전반적인 서비
스 운영을자동화

(도미노피자) 무인 피
자 배달 자동차 ‘R2’
의상용화 추진

(스트라이크존) AI기
술을접목해 인공지능
과의플레이를 진행하
는 신규게임모드 개
발

(세븐일레븐 시그니
처) 핸드페이·스피드
게이트 등 무인계산
시스템, 전자가격표, 
스마트자판기 설치

(야놀자) 전용앱을 활
용해 객실을 편리하
게 이용하는스마트키
시스템 키리스
(keyless) 도입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매장(Drive-
Through) 중심,다이
내믹일드의 AI 기능
적용

(하이디라오) 메뉴주
문 시 무인기기가 조
리하고,배송로봇이
직접 손님테이블로
운반

(Cafe-X) 키오스크와
앱 등으로 주문하고
기계팔을 이용해 음
료를 제조하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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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취소현황(개, %)브랜드 취소현황(개, %)

가맹점 증가현황(%)가맹점 증가현황(%)

656 
867 

1,084 1,067 
1,214 

13.5 16.4 18.9 17.6 19.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소브랜드 취소비율

208,104 218,997 230,955 243,454 254,040 

7.2 5.2 5.5 5.4 4.3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맹점수 증가율

32.5

52.2

12.4

2.3

0.3

0.3

1억 미만

1억 이상 ~ 2억 미만

2억 이상 ~ 3억 미만

3억 이상 ~ 4억 미만

4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초기 창업자금(%)초기 창업자금(%)

평균 종사자 수(명)평균 종사자 수(명)

* 자료 : 2020실태조사

* 자료 : 통계청(교육서비스 등 일부 제외)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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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시장 비중(%)온라인 유통시장 비중(%)

상품군별 증감률(20상반기)상품군별 증감률(20상반기)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65.0

62.2

58.8

35.0

37.9

41.2

2017년

2018년

2019년

오프라인 온라인

구분 증감(%) 구분 증감(%)

가전/전자 +17.6 아동/유아 +17.7

도서/문구 +27.3 식품 +50.7

패션/의류 +1.3 생활/가구 +26.7

스포츠 +7.4 서비스/기타 -11.9

화장품 +15.7 총계 +17.5

가맹사업 비대면소비이슈
대응평가(%)

가맹사업 비대면소비이슈
대응평가(%)

적절

40.2적절하지

못함

59.8

* 자료 : 2020실태조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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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3.8 3.7 3.4 2.8 2.5 1.9 1.4 1.4 0.3

72.7

국가 기업 적용기술

미국
아마존 고 컴퓨터비전, 딥러닝, 인공지능, 센서, 생체인식, QR코드

월마트 ‘샘스클럽나우’ 중량감지센서, 컴퓨터비전, RFID 

중국

알리바바 타오카페 컴퓨터비전, 딥러닝, 인공지능, 센서, 생체인식, QR코드

징둥 인공지능, IoT, 안면인식, QR코드

빙고박스 RFID

샤오마이푸 인공지능,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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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325 339 352 36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80 325 339 352 361

대기업 6 6 6 6 8

중견기업 29 37 40 41 38

중소기업 245 282 293 305 315

* 자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77 95 
120 138 188 193 166 160 

1,485 
2,717 

3,726 
4,656 

5,476 
6,001 

4,721 4,31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진출기업 수 매장 수

2,313 

597
360 308 195 184 101 60 78 74 85

1,919 

546
330 313 177 164 123 104 90 76 75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니 말레이 대만 일본 홍콩 싱가포르

2018년 2019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현황(개)외식기업 해외진출 현황(개)

국가별 운영매장 수(개)국가별 운영매장 수(개)

* 자료 : 2019 외식기업해외진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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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현지화 표준화 고급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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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20.9
16.6

10.0 8.5 7.1 6.3

(모집) 
정보공개

(운영) 
영업지역

보장

(모집) 
가맹금 예치

(운영) 
불공정 거래

(운영) 
마진공개

(운영) 
심야영업

(운영) 
점포개선

규제

19.5
16.6

12.2 10.6 10.2 9.8
8.0

(운영) 
영업지역

보장

(운영) 
마진공개

(종료) 
계약해지

(운영) 
불공정거래

(모집) 
정보공개

(운영) 
점포개선

규제

(운영) 
광고판촉

분쟁발생 우려요소-본부 입장(%)분쟁발생 우려요소-본부 입장(%)

분쟁발생 우려요소-가맹점 입장(%)분쟁발생 우려요소-가맹점 입장(%)

* 자료 : 2020실태조사

* 자료 : 2020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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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학회·법무법인선해·하이데이터

25

가맹본부
애로사항
해소

상생
프랜차이즈
시스템도입

상생협력
제도보완

가맹점
애로사항
해소

1

2

3

4

주요기관 상생협력 정책주요기관 상생협력 정책

구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약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경제적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이익공유 지원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등

한국프랜차이즈학회·법무법인선해·하이데이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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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학회·법무법인선해·하이데이터

28

1

2

3

4

GA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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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학회·법무법인선해·하이데이터

29

한국프랜차이즈학회·법무법인선해·하이데이터

3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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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학회·법무법인선해·하이데이터

31

한국프랜차이즈학회·법무법인선해·하이데이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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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학회·법무법인선해·하이데이터

33

한국프랜차이즈학회·법무법인선해·하이데이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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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학회·법무법인선해·하이데이터

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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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성백순 (장안대학교)

신봉섭 (경희사이버대학교)

FC수준평가 도입배경
1. 과도한 경쟁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히 외식업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가맹본부는 영세하고 경쟁이 심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외식업 비중 : 미국 23.7%, 일본 23.4%, 한국 74.6%

- 외식업의 경우 가맹본부 수는 74.6%, 가맹점 수는 48.2%에 불과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프랜차이즈 업종별 구성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맹본부수

외식업 3,219 (75.4%) 3,457 (74.6%) 3,617 (74.1%) 3,861 (74.6%)

서비스업 769 (18.0%) 884 (19.1%) 964 (19.7%) 1,029 (19.8%)

도·소매업 280 (6.6%) 290 (6.3%) 301 (6.2%) 285 (5.5%)

전체 4,268 4,631 4,882 5,175

가맹점수

외식업 106,890 (48.8%) 112,719 (48.8%) 117,202 (48.1%) 122,574 (48.2%)

서비스업 67,200 (30.7%) 68,762 (29.8% 71,230 (29.3%) 75,046 (29.5%)

도·소매업 44,907 (20.5%) 49,474 (21.4%) 55,022 (22.6%) 56,420 (22.2%)

전체 218,997 230,955 243,454 2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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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수준평가 도입배경

2. 가맹본부 경쟁력 취약

 영세성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마케팅 투자가 어려워 지속성장에 한계

• 국내 가맹본부의 자본금은 평균 18억원, 10억 미만인 기업이 약 85%

 로열티 시스템 정착 미흡에 따른 수익모델 왜곡 사례 많음

• 국내 업체 중 로열티 부과 업체는 약 35%에 불과

• 국내 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100% 로열티 기반 수익 모델

 전문인력 부족 및 이에 따른 가맹점 지원능력 취약

• 가맹본부당 수퍼바이저 수는 평균 5명

• 수퍼바이저의 가맹점 방문 횟수 월 3회 이하인 경우가 약 60%

 정보화 및 인프라 부족

• 전체적으로 ERP,  수발주 시스템, 가맹점 POS 시스템 등 IT 정보 관리 인프라 구축·보급 부족

FC수준평가 도입배경

가맹점주

역량

스펙트럼

창업특성 생계형 고수익 추구형

가맹본부 수 많음 적음

창업자금 소규모 대규모

위험도 위험 회피형 위험 감수형

가맹본부 수익모델 가맹비, 물류비 로열티, 물류비

본부의 사회적 책임 낮음  갈등유발 높음

3. 영세한 비즈니스 모델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생계형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력 있

는 시스템으로 성장하는데 한계 존재

가맹점주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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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수준평가 도입배경
4. 낮은 사회적 신뢰

 가맹본부의 외형 중심의 성장 추진, 가맹점의 가맹사업 특성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신

뢰 기반 취약 (규제강화의 원인)

• 본부 측면 : 영세 가맹본부의 과장· 허위광고, 무리한 가맹점 확대 등

• 가맹점 측면 : 가맹점의 본부 지침 위반, 독자적 영업 등

 모방창업에 따른 가맹본부 난립으로 예비 창업자의 가맹본부 신뢰도 저하

•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모는 일본의 30% 수준, 가맹본부 수는 2배

• 기업 설립과 동시에 가맹사업 시작한 기업의 비율 59%

•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노하우 부족한 영세 가맹본부 난립 부작용 발생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건수 578 554 572 522 593 779 805 638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FC수준평가의 필요성

• 가맹본부 경영실태 점검/지도

• 가맹본부 경영역량 강화

• 우수가맹본부 발굴/부실 가맹본부 지도

우수

가맹본부

발굴/육성

• 우수가맹본부 정보 제공

• 가맹본부 체계화 노력  가맹점 성과

• 본사 경영요소에 대한 가맹점의 인식 제고  가맹점 성과

가맹점

안정성

강화

가맹본부 내실화 유도

가맹점에게 정보제공

가맹점 안정성 제고

가맹본부 내실화 유도

가맹점에게 정보제공

가맹점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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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수준평가제도의 기대효과

• 가맹본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소상공

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유용한 가맹본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현명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미국의 프랜차이즈시스템 평가체계

IFA 명예의 전당상(Hall of Fame Awards)

•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성취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

• 후보자의 가맹본부와 여타 가맹본부로부터 좋은 평판과 존경받는 자

• 프랜차이즈업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 성공적인 혁신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든 자

• 프랜차이즈업계의 개척자 혹은 전설적 인물

• 은퇴하거나 타계한 자도 포함됨.

• 프랜차이즈사업 기간

• IFA 위원회 등에서의 활동

• 지역사회에의 공헌

• 기타 리더십 역할(종교단체, 자선단체, 정부, 재향군인회 등)

• 사업의 안정성

• 개인의 성실성

• 문제되는 소송경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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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프랜차이즈시스템 평가체계

IFA 올해의 기업가 상 (Entrepreneur of the Year Award)

• 가맹본부의 경영자, 가맹점사업자, 혹은 공급업자로 활동 중이어야 함.

• 능숙하고 혁신적인 경영기술을 보유하여야 함.

• 사업가로서의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자 하는 자

• 3년간 계속 사업을 수행한 자로 성장하고 있고 재무적으로 견실하며, 충분한 규모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

• 프랜차이즈사업의 혜택을 잘 관리한 자

•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한 자

• 기업이 성장하고 있어야 함

• 충분한 매출규모를 달성하였어야 함

• 기업 외 활동에서의 리더십

• 개인의 성실성

• 프랜차이즈 업계경험(사업기간)

• 동료의 평판

• 문제되는 소송경력의 유무

Entrepreneur Franchise 500

• 재정적 강점

• 안정성

• 성장성

• 규모

• 해당사업의 수행기간

• 프랜차이즈 방식에 의한 사업기간

• 초기 개설비용

• 분쟁빈도

• 폐점율

• 가맹본부에 의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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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프랜차이즈시스템 평가체계

프랜차이즈 체인 경영품질 향상 프로그램

일본프랜차이즈협회(Japan Franchise Association, JFA)가 평가체계를 개발 및 운영

7개 항목, 6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경영이념· 경영비전과 본부체제 (경영이념의 명확화 등 9개 항목) 
•프랜차이즈 계약 (계약의 공정성 등 5개 항목)
•프랜차이즈 구조 (프로토타입(시범점포) 등 10개 항목)
•가맹점 만족 (가맹점 실적 파악 등 12개 항목)
•사업 활동의 성과 (점포 수 증감 등 8개 항목)
•고객만족· 지역사회의 이해 및 대응 (고객만족도 측정 등 8개 항목)
•고객정보의 반영과 혁신 (경영혁신을 위한 비전 책정 등 8개 항목)

현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 프랜차이즈수준평가는 ’09.9월국가경쟁력강화위

원회에서마련한“자영업자경쟁력강화를위한프
랜차이즈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10년부터실시

개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기관

• 직영점1개와가맹점10개이상을운영하거나,    

직영점은없으나가맹점20개이상운영가맹본부

* 업력1년미만, 완전자본잠식상태, 대기업제외

평가대상

• 5개범주11개요인평가(Ⅰ~Ⅳ등급) / 100점만점

• 심사원2인1조로2일간현장실사

• 최대20개가맹점대상서베이병행실시

평가지표

• 가맹본부대상의전문경영진단에관한평가로서, 

가맹점창업자들에게정확한정보전달가능

• 2016년기존평가체계에대한수정보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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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현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범주(배점) 요인

평가내용(범주)

소규모 중규모

A.

가맹본부특성

리더십 경영자지속가능리더십
경영자지속가능리더십,

사회적책임과공헌

기업특성 사업역량, 경영시스템 사업역량, 경영시스템

자원 본부매뉴얼 본부매뉴얼, 지적자산, 인증․수상

B.

계약특성
(설문조사)

계약절차 모집광고신뢰성, 계약과정건전성, 계약에대한설명

계약조건 부과비용적절성

C.

가맹점지원

초기지원 초기교육, 가맹점매뉴얼, 매장개설지원

지속적지원 슈퍼바이저지도, 광고/판촉비, 보수교육

D.

관계품질
(설문조사)

관계의질
양방향의사소통, 가맹본부신뢰, 가맹본부갈등, 거래공정성, 

가맹사업자의몰입

가맹사업자의 만족 만족도

E.

시스템성과

가맹본부성과 시스템수익성, 시스템성장성, 시스템안정성

가맹점성과 수익성,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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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현재 수준평가 제도의 문제점
현재 수준평가제도는 운용상의 문제점과 측정도구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

인지도 부족

필요성 부재

불만족

연계효과
불만족

평가결과
불만족

측정항목 문제

측정과정 문제

인지

참가

인지도 미흡인지도 미흡

현실 합치성 미흡현실 합치성 미흡

모호성모호성

인센티브 부족인센티브 부족

운용상
문제점
운용상
문제점

측정도구
문제점
측정도구
문제점

평가원
주관개입
평가원
주관개입

변별력
미흡
변별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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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준평가 제도의 문제점
• 2010년부터실시된수준평가제도는가맹시스템전반의운영수준을객관적으로측정하는공식지표로기능(명예의전당, 우수기업홍보)

• 최초29개기업이시범평가에참여했으며, 2010년대초매년70~80여개기업이참여하다최근참여기업수가다소감소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 개선방향

1. 수준평가 참여 가맹본부 확대 방안 강구

 2010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는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가맹본부를 평가하고 지원 함으로서 프랜차이즈산업을 활성화하고 가맹본부-가맹점의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수준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정책 제공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불균형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예비창업자를 보호

하는 수단으로 활용

☞ 운용상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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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 개선방향
2.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우수 가맹본부 육성이라는 인식 제고 방안 강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가맹본부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의 의미 이외에도 경영진

단의 의미도 가짐

- 가맹본부가 성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3. 차별화된 정부 지원 확대검토

 예비가맹점 창업자의 사업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제공하여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가맹본부를 발굴

하고 제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안정화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제고

시키는 효과가 있음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연계지

원을 받음으로써 시스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여 높은 등급을 받은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수준평가를 통해 높은 등급을 받더라도 현재 제공되는

지원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들 기업에 적합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교육 또는 창업 박람회 등의 자리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들

에게 우수 프랜차이즈 등급을 받은 기업들의 홍보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 개선방향
4. 현 제도의 홍보 강화방안 강구

 현재 전반적으로 수준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수준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낮은 등급 판정 시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을

우려하거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준비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연계지원에 대한 상세 정보는 추후 공지로 안내되어, 제도 참여 신청 전 연계지원혜택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

다는 가맹본부가 다수임

- 특히,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및 컨설팅', ‘가맹점 자금 융자지원’ 등과 같은 연계지원사업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

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사업의 혜택에 대해서도 낮게 인지하고 있음

 따라서 업계 전반에 걸쳐 제도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PUSH 홍보전략 : 수준평가를 받을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수준평가를 받은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계

지원을 상세히 설명.

- PULL 홍보전략 : 가맹점사업자대상으로 수준평가 수심의 이점을 강조(가맹본부의 신뢰도 향상, 가맹점에 대한 배려 증

가, 본사의 노력 증대, 매출증가, 인지도 향상의 긍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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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 개선방향

5. 현행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의 명칭 변경 검토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라는 명칭에서 확인되듯이 수준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대다수의 가맹본부에서 거부감이

발생

 또한, 우수프랜차이즈라는 등급 표시에서 주는 인상이 너무 약한 이미지

6. 향후 프랜차이즈 인증제의 검토

 제도 정착이후 향후 프랜차이즈 인증제의 검토가 필요

 수준평가제도의 평가결과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가맹본부 지원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인증 주체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 개선방향

1. 가맹본부 성장단계별 측정 범주, 요인, 항목 가중치 검토

 가맹본부의 업력과 규모에 따라 도입, 성장, 안정 등으로 성장함에 있어, 현행 획일적인 측정도구를 통한 평가결과는 타당성

과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존재

 따라서 성장단계별로 측정 범주, 요인 , 항목 등에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 제기

2. 소비자 대상 서베이 검토

 국내 프랜차이즈업체의 가맹시스템을 평가하는 대표적 제도라는 관점에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필요성 제기

 수준평가제도의 객관성과 대중적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소비자패널을 통한 서베이 검토

3. 평가항목 확대 검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프랜차이즈업계의 스마트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는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추세

 따라서 기존 측정 범주 또는 요인에 평가항목 추가하거나, 새롭게 범주 및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수준평가제도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검토가 필요함

☞ 측정도구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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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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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가맹시스템경쟁력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2

107




